
 

 

월: 2006 6 5○

월: 2006 6 5○

 

○ 차 건 원 안2006. 6. 15 : 2 , 검 보고,

심사 결

 

청 도 통합 리 운 에○ 「 」

항 비 지 단체 리 본 시행「 」 7 에

한 재난 리 운 심 원 민간 문가 하 하여

근거 규 하 는 것



 

청 도 통합 리 에 탁하는 재난 리○

액 함 안 항( 3 2 )

당해연도사 액 사 액과 생한 는 별도 리함○

안 항( 3 3 )

재난 리 운 심 원 민간 문가 함 안( 8 )○

청 도 통합 리 운 에 라○ 「 」

내 개 하고 재난 리 운 심 원 에 어

민간 문가 할 수 는 규 등 마 하 는 것

본 개 타당하다 사료

청 도 재난 리 운 리 개 안○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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